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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공직사

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현장에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정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절반 이상

(52.7%)을 차지했던 개방형 직위 내 민간인 비율은 40%대로 추락했

다.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생겨난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현원에 자리

가 밀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

술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실세 부처로 꼽히는 행

정기관에서 더욱 극심하다.

특히 지경부는 전체 개방형 8개 자리 중 5개 자리를 모두 내부 공무원

으로 채웠으며, 민간인은 1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교과부, 국토부 역시 

충원된 각 8명, 6명 가운데 민간인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가

족부는 13명 중 10명이 내부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3명이었다. 이밖에 

행안부·농림수산식품부는 20%, 재정부·외교부는 33.3%로 역시 민간인 

채용비율이 저조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 임용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장관

의 인사권한을 강화하고 행안부와의 사전협의제를 없앴는데 거꾸로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국대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생

겨난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 비율이 낮아진 점

도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더 근원적인데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할 때 개방형 직위 도입

에 주로 참고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직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공무

원을 임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

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여건과 행정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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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개방형 직위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개방형직위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개방형직위

로 지정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잘 판단하여 

직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어느 기

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전문가 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개방형 임용자의 임기가 끝난 후 엄격한 직무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을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통해 신분 불안 요소를 감소 시

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급을 대폭 확대해 유인기제를 강화하며 

대상 직위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엽관임용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가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임용과 정실․엽관 인사로 왜곡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요건(응모자격)을 객관

화하여 부적격자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채용예정일 기준 1

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인사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근무실적을 평가(목표관리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직사회의 불안을 관리해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완하며, 일부 직위의 외부 개방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가 다소 제한 될 뿐, 본래적 의미의 신분보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방형직

위제의 성과평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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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형식적이었던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

방형직위 대상자들에 대한 성과관리의 점검이나 사후의 프로그램 평가

를 병행하면서 점차 성과평가에 대한 시각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가의 공직적응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 교육훈련을 통해 적응훈련과 성과지향의 팀리더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일체감을 향상시키는 조직관

리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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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공무원임용제도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문화에 따라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대륙계 국가인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공무원임용

에 있어 중간계급으로의 외부 임용이 금지되는 대신 최하위계급으로부

터 출발하여 내부승진에 의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폐쇄형 제도를 채

택

 직책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하는 캐나다, 

미국, 필리핀 외에 미국 문화권에 속하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직무의 성질․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원칙적

으로 모든 직위에서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을 채택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계의 유산을 받아 폐쇄형으로 운영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즉, 이 제도는 기존의 임용방식과 달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정 직위

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직위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내외에 걸친 공개모집과 공개경

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는 것을 의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쇄형 임용제도하에서는 각 급수에 따라 

각각 수행하게 될 사람들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한 다음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내부 순환보직이나 승진절차를 통해

(수평 화살표와 수직상승 화살표) 그 외의 다른 직위들이 충원되는 반

면, 개방형 임용제도에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정부내 모든 직위가 폐

쇄형 임용제도로 충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내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정부 밖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을 통해 충원 (피라미

드 밖에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다시 말해 개방형 임용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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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벽과 정부 내에서도 부처들 사이에, 또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쳐져 있는 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재를 하나

의 풀(pool)에 담아 정부에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임.

자료: 남궁근 외(2000)

[그림 1] 폐쇄형 임용제도에 대비된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도 

2. 특징

 개방형임용제도는 정부의 각종 직위를 대상으로 각 직위에 부여되어 있는 

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

관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사전에 선정해 놓고, 해당 직위에 대한 충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해당 부처 기관장과 이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음의 특징을 지님. 

 첫째, 적용대상이 한정적임.

 개방형 직위제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이론적 토대 위에 근거하되, 일부 

직위에 국한하여 개방한다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들 중 각 중앙행정기관 별로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

된 20% 이내의 직위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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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수인재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처별 실․
국장급 개방형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1개 실․국장급 직

위 당 2개 이내의 과장급 직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 남궁근 외(2000)

[그림 2] 개방형직위제도의 적용대상 직위 

 둘째, 모집이 공개적임.

 개방형직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직위에 충원을 할 때 민간의 전

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는데 있음. 

 개방형직위와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정해지고 나면, 해당 부처의 

장관은 그 소속부처 공무원과 다른 부처 공무원, 정부 밖의 민간 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2~3인의 임용후보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

종 1인을 임용

 셋째, 신분보장이 제한적임.

 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 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방형 직위제는 계약기간을 사전에 인사권

자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 동안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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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전보와 전직이 제한적임.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일관성과 계속성 그리고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어느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최소한 1년의 기간 전보의 제한을 받

으며, 특별 채용된 경우에는 3년의 기간 전보의 제한을 받는 것이 원칙.

 다섯째, 보수책정이 탄력적임.

 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동일직급의 동일보수 지급이 원칙이지만 개

방형 임용제도 하에서는 해당직위의 업무수행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

라 보수책정이 차별적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직위 공무원에 비해 우대

되고 있음.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기본의 보수 외에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으로서 1급 월 40만원, 2급 월 30만원, 3급 월20만원을 

지급. 그리고 우수한 인재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부처 공

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개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우수 민간전문가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등급별로 연봉하한액만 정해져 있고, 상한액을 두지 않음으로써 근무경

력, 자격,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구체적인 연봉책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의 130%까

지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안부와 협의 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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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개방형 임용제 운영 실태

1.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2000년 개방형 임용 제도가 시행된 도입 당시 개방형직위 수는 총 129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 1월 현재 개방형직위 수는 총 190개로 9년 동

안 61개의 직위가 늘어났음. 

 개방형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수도 2000년 당시 65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1월 현재 132명으로 2배나 증가. 

 이는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수한 인재

의 공직등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

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 

 [그림 3]과 <표 1>,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도별 개방형직위 

임용과 지정직위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2007년 

참여정부 때 개방과 경쟁을 기치로 내세운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2009년 1월 현재 개방형직위 임용과 지정직위를 살펴보면, 개방형직위 

수는 고위공무원단 164개, 과장급 26개로 총 직위수는 190개이고, 이 

중에서 충원된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108명, 과장급 24명으로 총 132명

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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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책과(2008), 행정안전부 인사실(2009)

[그림 3] 연도별 개방형직위 임용과 지정직위 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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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직위수 미충원 충원직위수

계 190 58
132

(100%)

고위공무원단 164 56
108

(100%)

과장급 26 2
24

(100%)

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2009)

연도별 지정 직위수 충원수

2000 130 65

2001 131 115

2002 139 118

2003 142 124

2004 154 136

2005 156 146

2006 207 166

2007 220 196

2008 187 136

자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책과(2008)

<표 1> 연도별 개방형직위 충원현황(2000~2008년)

<표 2> 개방형직위 충원현황(2009년 1월 현재)

2. 개방형 내․외부 임용 현황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임용은 2000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외부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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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개방형 임용 제도가 시행된 목표에 충실하여 내․외부의 우수한 인

재를 유치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외부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인하여 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은 2000년 도입 당시 16.9%였

던 외부 임용 비율을 2003년 29.8%, 2005년 45.9%, 2007년 56.1%까

지 증가

 그러나 꾸준히 증가했던 외부임용이 2007년 이후 주춤했는데, 그 이유

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 및 부처의 통폐합 등이 이루

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07년 56.1%까지 증가했던 외부 임용 비율은 2008년 52.9%(전년 대

비 3.2% 하락), 2009년 1월 현재 50.7%로 전년 대비 2.2% 하락하여 

2007년 대비 5.4%나 하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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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책과(2008), 행정안전부 인사실(2009)

[그림 4] 연도별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 추이  

1) 2009년 6월 8일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률은 2007년 

보다 10%p 이상 수직 하락한 42.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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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충원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2000 65
54

(83.1%)

11

(16.9%)

2001 115
96

(83.5%)

19

(16.5%)

2002 118
95

(80.5%)

23

(19.5%)

2003 124
87

(70.2%)

37

(29.8%)

2004 136
75

(55.1%)

61

(44.9%)

2005 146
79

(54.1%)

67

(45.9%)

2006 166
94

(56.6%)

72

(43.4%)

2007 196
86

(43.9%)

110

(56.1%)

2008 136
64

(47.1%)

72

(52.9%)

자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책과(2008)

<표 3> 연도별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 현황(2000~2008년)

(단위: 명, %)

구분 내부임용 외부임용

계
65

(49.3%)

67

(50.7%)

고위공무원단
54

(50.0%)

54

(50.0%)

과장급
11

(45.8%)

13

(54.2%)

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2009)

<표 4> 개방형직위 내․외부 임용 현황(2009년 1월 현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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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공무원단 운영 현황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급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3급 

이상을 분리해 “정책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개혁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이를 효율적 인사운영과 부처 간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검

토하였으나 전면 도입은 실패

 국장급 이상 직위의 20%를 개방형으로 채우는 개방형직위제도와 성과

급제도 등을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

는 직위공모제가 도입된 것임. 

 이에 대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형과 공모직위 선발은 

부처별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일정 수 이상을 외부 민간 전문

가와 타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심

사위원 중 일부를 직접 위촉하거나 추천하도록 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그림 5] 참고).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자율인사직위
+ +

(민간과 경쟁: 20%) (부처 간 경쟁: 30%) (50%)

* 자율인사직위도 타 부처 임용 가능

[그림 5] 고위공무원 임용방식 

 또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되며, 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

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됨.

 과거의 인사심사는 1~3급 채용과 계급별 승진 때마다 실시되었으나, 고위공무

원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채용․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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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은 계급과 연공서열보다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

기 때문에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 하고 

있음. 

 보수는 연봉과 특별상여금으로 이루어지며 연봉은 ‘기본연봉(1~5등급)+

직무급(1~5등급)+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특별상여금은 연봉 외 급여

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탁월한 소수에게 지급함.([그림 6] 참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

는 것은 제도의 핵심적 과제로서 직무성과계약제를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음. 직무수행 이전에 성과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

부에 따라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할 것을 사전에 상급자와 계약. 

  실․국장은 차관, 차관은 장관과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

며, 성과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매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절대평가 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표 5> 참조) 

등 보수와 인사관리를 결정. 

연봉

상한액

→

고위

공무원단

1등급

2등급 다음해 

기본연봉에 

일부누적

3등급

4등급

→ 5등급

연봉

하한액
[기본연봉] + [직무급] + [성과연봉]

자료: 고위공무원단 포털사이트(http://scs.csc.go.kr)

[그림 6]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율 15% 10% 6% 0% -

가등급(실장급) 12,078 8,052 4,831 0 80,518

나등급(국장급) 10,065 6,710 4,026 0 67,100

* 2007년부터 성과연봉 지급

자료: 고위공무원단 포털사이트(http://scs.csc.go.kr)

<표 5> 고위공무원단 성과연봉 지급액 (2009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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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변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상위 관리자는 물론이고 향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후보군에 대하여 교육훈련이 강화되었음. 

  정책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동시에 부처 내 단위조직의 관리를 책임져

야 하는 관리직으로서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 

  그 일환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재직하고 있는 기존의 실․국장급들을 대상

으로 ‘고위공무원단 재직자과정’이 이루어짐. 재직자과정은 개인별로 부

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어 고위공무원들의 지속

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게 됨. 향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고위공무

원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기본적 훈련과정이 생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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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주요 외국 사례

1. 미국

 미국은 가장 먼저 직위분류제를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나라임.

 직위분류제는 개별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직무의 성격별로 구분한 

다음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인사관리의 일환임.

 이 과정에서 인사관리는 합리화, 객관화, 과학화, 전문화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직위를 세분화하여 상위 관리자들이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도 나타남. 

 부처와 부처 사이에 이동이 제약 될 뿐만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한정된 

자신의 경력경로를 넘어서는 것이 한계.

 미국의 고위공무원단(SES: Senior Executive Service)은 과거 고위공무

원등급인 GS16~GS18의 직급을 개편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SES에 직

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고위공직에 요구되는 관리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을 결합시켜 설계한 제

도로 경력직(Career)과 비경력직(Non-career)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경력직은 전체 SES의 10%를 상회할 수 없음.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네 가지 종류로 각 직위를 분류하고, 채용방

법과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경력직(Career Appointment)으로 

임용기간 내 신분이 보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이 밖에 비경력직

(Non-Career Appointment), 계약직(Limited Appointment), 임시계약

직(Temporary Appointment) 등으로 구성됨. 

 임용과 충원이 각 기관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비율

은 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체 10%만이 비경

력직이 될 수 있고, 계약직과 임시계약직을 합쳐서 5%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부분적 개방성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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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지정직위

실제 SES 임용 수

계 경력직 비경력직 계약직

1989 8,167 7,305 6,703 523 79

1990 8,314 7,590 6,829 699 62

1991 8,610 8,012 7,220 722 70

1992 8,804 8,200 7,426 704 70

1993 8,805 7,816 7,387 360 69

1994 8,751 7,509 6,740 704 65

1995 8,302 7,294 6,473 733 88

1996 7,896 6,985 6,191 684 110

1997 7,698 6,885 6,105 659 121

1998 7,736 6,804 6,010 649 145

1999 7,753 6,718 5,953 301 164

2000 7,813 6,824 6,066 593 165

2001 7,795 6,626 6,118 265 243

2002 7,671 6,703 5,962 575 166

2003 7,786 6,736 5,948 631 157

2004 7,868 6,811 5,997 674 140

2005 7,986 6,769 6,007 637 125

2006 8,073 6,880 6,103 661 116

주:  지정(allocated) - SES로 인정된 최대수

    임용(appointments) - SES 실제 직위수

    모든 데이터는 2006년 9월 30일 기준

자료: http://www.opm.gov/ses: Human Capital Leadership, Executive 

Resources Service Group

<표 6> 고위공무원단(SES) 충원 현황 (1989~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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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연령 52.7 52.9 53.8 54.1 52.4 53.4 54.2

평균 경력기간 23.5 23.8 25.5 25.4 25.2 25.0 24.6

성별

 남 74.7 75.2 74.5 73.7 73.3 72.4 72.8

 여 25.3 24.8 25.5 26.3 26.7 27.6 27.2

교육수준

 고졸이하 5.2 5.2 5.0 10.1 8.2 7.4 6.2

 대학 27.0 27.7 29.2 27.4 28.6 29.3 30.4

 대학원 67.8 67.0 65.8 62.4 63.2 63.2 63.3

직업배경

 과학/엔지니어 22.3 21.5 20.5 19.8 19.2 18.7 18.2

 다른 전문직 23.3 23.1 22.2 35.1 21.5 21.2 21.6

 행정/기술직 54.4 55.4 57.3 45.2 59.3 60.1 60.2

지리적 위치

 워싱턴 D.C. 72.6 75.1 75.6 72.6 82.0 72.0 72.0

 다른 지역 27.4 24.9 24.4 27.4 18.0 28.0 28.0

소수 인종 비율 14.4 13.7 14.0 13.5 12.0 11.8 10.0

주: 모든 데이터는 2006년 9월 30일 기준. 퍼센트는 합해서 100이 안 될 수 있

음

자료: http://www.opm.gov/ses: Human Capital Leadership, Executive 

Resources Service Group.

<표 7> 고위공무원단(SES) 임용자의 특성 (2000~2006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직위보다는 개별성과와 관련되

어 있음. 

 SES의 보수등급은 ES1~ES6으로 나뉨.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 

SES의 연간 평균 기본급은 최소 $111,676에서 최대 $168,000이고, 여

기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액수는 평균 $14,221 수준임. 이는 연방공무원 

평균 연봉에 비해 고위공무원단의 보수가 약 2.5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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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 소 최 대

공인된 SES 성과평가 체제를 갖춘 기관의 경우 111,676 168,000

공인된 SES 성과평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기관의 경우 111,676 154,600

자료: http://www.opm.gov/oca

<표 8> 고위공무원단(SES) 구성원의 기본급 (2007년 기준)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력직 성과급 

지급 비중
50% 52% 50% 57% 58.2% 66.5% 74.6% 74.5%

평균 금액 $11,353 $12,324 $12,444 $12,903 $13,734 $13,814 $13,292 $14,221

자료: OPM(2006), the fact book, http://www.opm.gov/ses

<표 9> 고위공무원단(SES) 성과급 보상 현황 (2000~2007년)

(단위: $, %)

2. 영국

 영국은 대처정부이래 작고 강한 정부를 기치로 정부개혁을 단행하였는바 

과장급 이상을 관리계층 집단으로 규정하고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으로 지정.

 고위공무원단(SCS)의 공개경쟁직위에 외부 임용자를 더 많이 채용하도

록 장려하고 있음.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가지 528명의 새로운 고위공무원단(SCS) 

진입자가 있었으며, 이들 신규입자 중 221개 직위(Post)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충원되었음. 공개경쟁직위는 1998년 107 직위, 1999년 158 직

위였지만, 2000년 이후 매년 약 200개의 고위공무원단(SCS) 직위가 공

개경쟁을 통해 충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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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위원회(CSMB: Civil Service Management Board)에서는 신규

진입직위의 50%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

음.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진입자의 경우 민간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2003년에서 2004년 기간중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충원된 200 직위 

중 4/5가 공직외부로부터 충원되었음. 이들 중 민간부문에서 직접 충원

된 사람이 공공부문에서 충원된 사람보다 많음. 

 2005년에서 2006년 공개경쟁 채용직위 중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무원단(SCS) 직위의 경우도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부문

(39명, 35%)에서 충원된 사람이 공공부문(30명, 27%)에서 충원된 사람

보다 많음. 

출신

총계

공무원 공공부문 민간부문

2003~2004 43(48%) 19(21%) 27(30%) 111

2004~2005 37(41%) 17(19%) 37(40%) 91

2005~2006 42(38%) 30(27%) 39(35%) 89

자료: http://www.cabetoffice.gov.uk: Civil Service Commissioners

<표 10> 고위공무원단(SCS)의 공개경쟁 임용직위

3. 시사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의 공통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

음의 <표 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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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주 요 내 용

개방성

• 공직내외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고위공무원으로 충원토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제 공직외부로부터의 채용비율은 높지 않음

• 영국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SCS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간관

리자 단계에서 외부로부터 충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매년 

10%씩 중간관리자와 고위직 직위에 공개경쟁 증가 추구

이동성

• 공직에 신사고 유입, 공무원 조직간의 협력 개선, 공직전반의 문

화발전, 직업적 능력 발전 등을 위해 고위공무원의 부처간․부처내․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을 적극 권장 

성과주의 

강화

•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공시적인 연간 성과평가합의(Annual Performance Agreement)

능력개발 

중시

• 고위직공무원의 관리능력과 리더십을 중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위직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적임자 선발 등을 위한 역량모델을 설

정․활용

통합관리

• 중앙인사관장기관이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

된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형태는 중앙집권적인 경우와 

분권적인 경우로 양분됨

•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의 급여 및 근무조건, 채용, 승진, 훈련 등 중앙인사관장기

관에서 관장함

• 미국의 경우 채용, 교육훈련 등은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OPM은 채용시 자격심사위원회(Qualification Review Board)를 통

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각 기관별로 SES 인원을 배정함.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우해 중앙인사관장

기관에 승인 절차를 요구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08), 재인용

<표 11> 외국 고위공무원단 공통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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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

1. 선정기준 모호

 행정안전부의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에 의하면,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

하여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의 4가지 적극적 기준과 조정성

의 소극적 기준을 제시. 

 상기한 적극적 기준에 해당되는 4가지 기준 중 전문성은 개인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직위를 의미함에 비하여 

민주성은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수렵이 요청되는 직위를 말하므로 두 

가지 기준은 상호 독립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을 나머지 2가지 기준을 포함하여 적극적 기준에 포함되는 

모두에 해당됨.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면 3급 이상의 일부를 제외

한 대부분의 직위가 개방형직위제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개방형직위로 반드시 지정해야 될 직위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됨. 

 또한 해당부처의 3급 이상 직위의 20% 범위내로 국한할 때 기준간 경

합이 발생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어려움.

2. 민간전문가 임용 저조

 개방형직위제는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공직내외 특히, 민간부문

으로부터 충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내포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개방형직위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단행되면서 꾸준히 

상승하던 외부 임용 비율은 2007년 대비 5.4%가 하락

 민간 전문가 임용은 전체 개방형직위 임용에서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단 임용 내에서도 저조하게 나타남([그림 7], [그림 8] 참고). 

 서울신문이 지난 6월 7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부처별 현황’을 입

수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39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총직위수는 168석(충원 130석) 중 15개 부 단위 기관의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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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직위는 108석(충원 82석)에 달함. 하지만 민간에서 채용된 외부 임용

자는 33명(30.6%)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 

 또한 정부의 주요 직위는 대부분 공무원이 차지하고 소위 ‘비인기’ 직위

는 민간 전문가가 맡는 경우도 심각하게 나타남. 주간동아에서 2000년

-2005년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357명의 해당 직위를 분석한 결과 정

책․기획관련 직위에 임용된 38명 중 공무원 출신은 28명이지만 민간인 

출신은 10명에 불과했으며, 민간인으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도 3명은 전

직 공무원으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정책․기획관련 직위에 채용된 사람의 

82%는 공무원 출신. 반면 전산 관련 개방형 직위는 거의 대부분 민간 

전문가로 채워졌음.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9), 서울신문 재인용

[그림 7]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외부임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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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5), 주간동아(2006) 재인용

[그림 8] 개방형 직위 연도별 충원 현황 (2000년~2005년 10월)  

3. 공직사회의 불안과 저항

 개방형직위제는 직업공무원들의 승진기회(4급, 5급 공무원의 승진이 적채

될 우려)가 감소되고, 경력상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 간의 안정된 고용관계가 흔들릴 수 있음

 이러한 영향은 공무원 수가 줄어들거나 조기퇴직 압박, 무능력 공무원 

퇴출 등과 함께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협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개방직으로 임용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기존 공무원들의 불만도 공직사

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는 「2008 통계로 보는 공무원

의 삶」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일반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5.2년 인데, 개방직으로 중간 승진 단계를 생

략하고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들은 신분불안을 느끼게 되고, 내부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

4. 성과평가와 보상에 대한 회의

 연공서열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학연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직문화에서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개방형직위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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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전문가 공직 적응문제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인사들이 공직사회의 높은 벽에 부딪혀 조직 내에

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공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업공무원들이 대다수이고 연공서열에 따

른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전문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급자들을 통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부처에 걸쳐 나타났으며, 급기야 이로 인하여 

행정 업무의 한정성과 계속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함.

6. 민간전문가 유치 유인기제 미흡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민간 전문가가 공직 사회로 진출을 기피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신분불안을 들 수 있음. 

 현재 계약직 공무원의 임기는 2년 근무 후 재계약하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5년 재임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직 모집공고에 지원서를 

내고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경쟁을 치러야 함. 계약기간동안 부서이동

이나 승진 등의 기회는 계약직공무원에겐 제공되지 않기 때문. 특히 최

근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처 간 통폐합 등으로 자리가 줄어들면

서 개방형으로 임용된 자들이 스스로 관두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상

황까지 벌어짐.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보수의 격차를 들 수 있음. 민간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공직의 보수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신분불안과 낮은 보수의 문제로 인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장점

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를 다른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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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개방형 임용제 확대방안

1. 선정기준의 명료화

 현재 개방형직위 지정기준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개방형직위로 지정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잘 

판단하여 직위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각 기준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

는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민간전문가 임용 유인기제 보완

 개방형직위 임용에 있어 지침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면이 있

는바 이는 재조정 될 필요가 있음. 

 개방형 임용자의 임기가 끝난 후 엄격한 직무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고려하거나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다시 지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함으로써 신분 불안적 요소를 감소 시켜 줄 필요가 있

음.

 개방형 직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직위별로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지원한 가운데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민간인 출신

자에 대한 보상의 우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한국행정

연구원 서원석 수석연구위원은 “기업과 같이 보수를 줄 수는 없지만 성

과급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임금의 1.5배는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3. 개방형 충원시 엽관임용 보완

 개방형직위제도가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임용과 정실․엽관 

인사로 왜곡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무수행요건(응모자격)을 객관화하여 부적격자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채용예정일 기준 1년 정도의 기간을 설

정하여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인사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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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고, 근무실적을 평가(목표관리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해

지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부처별로 매년 채용된 자의 인적사항과 경력 등이 포함된 개방

형 직위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4. 공직사회 불안 관리

 공직사회의 불안과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형직위제도는 직

업공무원제와 전면적으로 상충하는 제도가 아니며, 일부 직위의 외부 개

방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가 다소 제한 될 뿐, 본래적 

의미의 신분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개방형제도 도입으로 인해 현직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공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상 공직자의 응모를 제한하

지 않고 민간인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공직과 민간의 경계를 완화되면, 유능한 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일하다

가도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에게 불

리한 제도가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직사회의 전반적 사기저하와 관련하여 현직 공무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채

택함

5. 성과평가와 보상 문화 정착

 현재 개방형직위제의 성과평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

거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에서 기인

 따라서 개방형직위 대상계약자들에 대한 성과관리의 점검이나 사후의 

프로그램 평가를 병행하면서 점차 성과평가에 대한 시각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음. 

 개방형직위 임용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기존의 회의적인 시각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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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 전문가 공직 적응 훈련 강화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가 임명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중

앙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

음. 

 외부의 개방형 임용자가 기존 공무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고, 성과

지향적인 팀의 리더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기 위해 조직원들간에 일체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관리기법의 

도입 및 개발이 필요

 부처별 성격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는 관리기법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것들로는 총체적품질관리프로그램

(Total Quality Management), 업무혁신프로그램(Business-Process 

Re-engineering), 자원관리프로그램(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서비스 품질향상 프로그램(6 Sigma) 등이 있음. 

 특히 이들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조직원들의 열정을 요구

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그 자체를 학습조직화 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직원상호간에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김판석 

외, 2000; 남궁근 외, 2000)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의 공직 적응 문제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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